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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」 
 

 

□ 개 요 

이 법은 모로코의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

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총 5부 71개조로 구성되어 

있다. 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는 물리적 매체에 저작물이 고정되

어 있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저작권 보

호 대상 저작물에는 전통문화 표현물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

함된다.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에는 법률문서, 행정문서 또

는 사법문서의 원본 및 번역본과 뉴스가 있으며, 단순한 생각, 자료, 

발견, 원칙 등은 저작물에 표현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저작권 보호

의 대상이 아니다.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은 2014년 6월 9일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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